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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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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researcher closely reviewed major contents in relation to public conflicts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 related theories as well, and

established a frame for analytical researches. Based on this analytic frame, the

researcher has intended to get such topics together, on the ground of the

precedent research works, as the concept of public conflicts and its

characteristics, the concept of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s and reason of

occurrence thereof and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etc.

Through the researches as above, the researcher investigated about the

desirabl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institutional aspects.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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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환경은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화 추세가 점차 확산되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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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사회의 발전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초래하고 있

다. 반면에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지방행정은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향후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

으며, 당사자들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폭될 경우에

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적 손실 및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갈등 당사자들간에 불신과

소모적 대립만 조장하게 되고, 전체 국가사회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연구는 현행 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기구를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

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Ⅱ. 정부간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의 개념과 유형

1) 공공갈등의 개념

갈등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란 단어는 한자어가 표현하는 바대로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붙어서 얽혀 있는 것 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갈등의 영어표현인 ‘conflict’는 원래 라틴어의

‘confligere’에서 나온 말로서 ‘상대가 서로 맞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갈등에는 의

견이 맞서는 상대가 있고, 그들끼리 대립·충돌한다는 것이다(양창삼, 1994: 697).

갈등에 관한 개념 정의에 있어서 학문분야별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공통점들을 살

펴보면, 대체로 지각(awareness), 반대(opposition), 자원의 희소성(scarcity), 방해

(blockage)의 개념, 그리고 이해관계와 목표가 양립될 수 없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 간

에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obbins, 1984: 141-142).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는 갈등을 개인, 집단, 조직 내부 또는 이들 상호간에 나타나는 대

립적 상호작용으로 권력 등의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적 집단 사이의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과정을 통해 목표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나태준, 2004: 8, 윤종설, 2007: 25-26).

이러한 갈등의 일반적 개념과 관련하여 공공갈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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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강영진(2000)은 공공갈등을 공공정책과 같이 공중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

치는 쟁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의하였고, 전주상(2001)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목표가 양립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책과 관련된 행위주체들이 상호작용

하면서 전개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신창현(2005)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법령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정부,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은 모두 정

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의 당사자인 공공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하혜영(2007)은 공

공갈등을 정부가 공익추구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갈등이라고 정의하였다. 2007년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는 갈등을 ‘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논의한 갈등의 개념 및 원인, 공공갈등에 관한 개념정의 등을 종합

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공공갈등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 갈등의 당

사자가 되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법령, 사업계획 등의 공공정

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정부간 갈등 또는 정부와 지역주민(시민) 간에 발생하는 각

종 갈등’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본 논문의 전개과정에서 ‘정부간 갈등’은 ‘공공갈등’이

라는 범주에 포함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공공갈등의 유형

공공정책의 수립 또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공갈등은 갈등당사자, 갈등의

내용, 성격, 쟁점, 표출여부 등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갈등당사자, 갈등의 내용, 갈등의 성격 등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 갈등당사자에 따른 분류

공공갈등은 갈등당사자에 따라 크게 정부간 갈등과 정부와 주민간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나태준·박재희, 2004: 하혜영, 2007). 정부간 갈등은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수직적 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자치단체, 기초자

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을 의미하고, 수평적 갈등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동급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을 의미한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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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부와 주민간 갈등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주체인 정부와 이에 영향을 받는

주민 또는 시민단체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갈등당사자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은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정부간 갈등

수직적 갈등 수평적 갈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앙부처와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정부와

주민간 갈등

정부와 주민간 갈등 정부와 NGO간 갈등

중앙정부와 주민

광역자치단체와 주민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중앙정부와 NGO

광역자치단체와 NGO

기초자치단체와 NGO

<표 2-1> 갈등당사자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자료: 한영주 외(2007: 23)를 참조하여 재구성

(2) 갈등의 내용에 따른 분류

갈등내용에 따른 유형은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분야 갈등과 지역개발 분야의 갈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행정·재정 분야 갈등은 지방정부간 행정구역, 인사, 기능배분

및 권한 등 지방행정 분야 갈등과 재정, 과세, 비용부담 등 지방재정 분야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역개발사업 관련 갈등으로 구분된다.

지방

행정·재정

분야 갈등

지방행정 지방재정

행정구역, 인사, 기능배분, 권한 재정, 과세, 비용부담

지역개발 분야

갈등

하천 관련 광역시설 관련 지역개발 관련

댐 건설·관리, 물(용수)이

용 및 수질보전, 상-하류

지역간 갈등, 상수원보호

구역

교통 및 도로개설, 비선

호시설 및 위험시설광역

상수도, 쓰레기처리시설,

하수·분뇨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개발사업,

대규모 민간개

발사업

<표 2-2> 갈등내용에 따른 공공갈등의 유형

자료: 한영주 외(2007: 23)를 참조하여 재구성

(3) 갈등의 성격에 따른 분류

갈등의 성격에 따라 공공갈등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해(이

익)갈등, 가치갈등, 입지갈등, 비용갈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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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해갈등은 갈등당사자들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키거나 추구하기 위해 대립

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다. 이는 주로 토지이용, 시설입지와 관련한 비용과 편익배

분에 대한 이익의 대립으로 나타나며, 기피, 유치, 타 지역의 피해유발, 공익가치추구

갈등이 이에 해당한다(윤종설, 2007: 28).

둘째, 가치갈등은 가치 신념체계 또는 이념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환경보전

과 지역개발간의 갈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입지갈등은 이해갈등 및 가치갈등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며, 님

비(NIMBY) 또는 핌피(PIMPY)현상1)으로 불리는 기피·혐오시설이나 선호시설 등의

입지과정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갈등이다.

넷째, 비용갈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에 유발될 수 있는 대표

적 갈등성격으로 재정 및 예산상의 부담 또는 분담 문제와 관련된 갈등이다.

2. 정부간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관리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에는 정책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에게 유리

하거나, 이익이 되는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면서 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

가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상호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

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간 공공갈등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령․규정 및 제도의 미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에 야기되는 갈등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

는 당사자간 권한과 기능 배분 및 조정에 대한 관련 법령․규정 및 제도의 정비나 개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지방정부

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확대․강화되어가는 현상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1) NIMBY현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의미하는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s)나 “어느 지역에도 입지시킬 수 없다”는 뜻의 NIABY(Not In

Anybody's Back Yard), “내 임기동안은 안된다”고 하는 NIMTOO(Not In My Term Of

Office) 등의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Gervers, 1989: 18-39 ; Dear, 1992: 288 ;

안용식·김천영, 1995: 62-63). PIMFY(Please in My Front Yard)와 유사한 의미로서

YIMBY(Yes In My Back Yard)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Lake, 199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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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정부간 공공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바, 대체로 행정절차법이나 정보공개법 등 절차법제,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

국토계획법제, 보상법제, 혐오·기피시설 관련 법제, 이외에도 정부간 갈등해결기구와

관련된 법규정 등 여러 가지 법규정 및 제도가 미비된 경우가 있다.

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

중앙정부의 일부 관료들이 지방자치제도 및 지역발전 등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권위주의적 국정운영방식과 중앙정부의 우월주의, 그리

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적 사고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발생 원인 중의 하

나이다. 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거나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과 정보력 및 기술력이 뒤떨어지며, 지

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거나 지방정

부의 행정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존재하는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

립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009년 5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에 의

하면 중앙정부가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종합적인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

한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간섭 및 고압적 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다.2) 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정부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에 한해

서 정부 부처가 합동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

원의 감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근 들어 국가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자기지역의 이

익을 우선시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2)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9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部)·청(廳)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반은 서울시에 대해 보름간 감사를 실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지만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한 당시 지방자치법 158조를

어긴 것이며, "정부가 법령위반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된 사무처리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치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조선일보, 2009년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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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되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는 특정 지역의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혐오시설의

자기 지역내 설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NIMBY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가장 보편

적이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이익이 되는 조

치 혹은 시설의 그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PIMFY현상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

는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이

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는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4)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 증대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이 확대·강

화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원의 획득 및 배분 등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이해관

계 조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주요 국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지방정부 상호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된다.

5) 정부간 상호의존관계의 증가

오늘날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과 동시에 교통·통신수단의 비약적인 발달

로 인해 생활권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특정 지방정부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인 능력만

으로 해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기능이 미치게

되어 일정지역은 행정구역의 구별 없이 점차 광역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들은 자

원의 효율적 이용,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실현,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적절한 분담문제 등과 같이 재정투자의 공간적 확산효과를 내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방정부 상호간에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는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의존관계에 놓이게 된

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호의존관계(interdependent relations or interdepen-

dencies)3)란 특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쌍방간의 욕구가 상호간에 맞물려 있는 상

황을 말하는 것으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며, 관련 당사자들간에 독특한 난제를 갖

3) 상호의존관계는 조직이론에서 흔히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or mutual

dependence)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둘 이상의 행위주체가 조직에서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이나 정보제공, 동조, 기타 협동적인 분위기를 위해 상호간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한다(Daft, 1992: 131 ; 장동운, 199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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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Lewicki, Litterer, Minton, Saunders, 1994: 24).

6) 자원 및 재산의 관할권 문제

정부간 공공갈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과 토지 등 관련된 관할·소유권과 재

산권 문제, 즉 지방정부간에 제한된 자원이나 토지의 이용·관리 및 경계조정(행정구

역개편)과 관련된 관할·소유권 문제로 인해 종종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리고 수자원과 토지 등의 자원관리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무분장이 상이하거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원사용에 있어서 관련 지방정부간 관할권 등이

복잡해지게 되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또한 자원의 배분문

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공평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과는 협상과정을 왜곡시키거나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

7) 정책의 목표 및 인식의 차이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할 경우에 특정 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이

여타 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상호간 승패의

상황이 조성되고, 결국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특히 정책이나 사업계

획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지방정부 상호간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각

지방정부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과 여건, 재정력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수

행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의 하위목표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하위목표 및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타 지

방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간에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사업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상호간

에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목표와 인식에

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바, 중앙정부의 경우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입장에서

국가적 문제해결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적·지방적 문제에 우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이 유발된다.

2. 정부간 공공갈등의 관리방식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갈등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해결해 나

아갈 것인가, 즉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4)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가

4) 갈등관리는 크게 갈등와해 또는 갈등정지(conflict settlement)와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의 두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양자는 갈등해결(conflict solution)의

일종인데, 갈등와해는 해결책이 갈등당사자들에게 강요되는 경우인데 반해, 갈등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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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집단·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갈등관리의 목적은

갈등을 제거, 방지, 통제뿐만 아니라 갈등으로부터 생기는 가치와 이득을 증대시키고

비용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란 갈등이 수용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약화 내지는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 데에 도움

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갈등해소를 유리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중훈 외, 2003: 26).

정부간 공공갈등도 마찬가지로 갈등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국

가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간·집단간·

조직간, 집단·조직내의 갈등관리 방식과 전략 등과 연관시켜 볼 때, 정부간 공공갈등

관리도 여러 가지 방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

펴볼 수 있다.

1) 당사자간 방식

정부간 공공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를 개인, 집단, 조직의 집합으로 간주할 때 개

인, 집단, 조직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된 갈등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갈등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정부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인 개인, 집단,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추가적인

갈등관리방식이나 전략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당사자간 갈등관

리방식을 들 수 있다.

(1) 절충 또는 타협(compromising)

절충 또는 타협 전략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얼마간 양보하는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호간 만족스럽거나 수용할 수 있는 해결안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절충전략은 목표들이 중요하기는 하나 더 단호한 전략을 취

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들이 상호 배

타적인 목표들을 추구해야 할 때 적용할 수 있다.

(2) 설득(persuasion)

설득은 갈등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견해 혹은 입장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태도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설득

해결책이 갈등당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용된 경우이다(Burton, 1972: 138 ; Bercovitch,

1984: 9-12), 갈등관리라는 용어는 실제로 갈등해결(conflict solution),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 갈등와해(conflict settlement), 갈등통제(conflict control), 갈등규제(conflict

regulation), 갈등조정(conflict conciliation)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Kriesberg, 1982:

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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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자

신의 입장을 이해시킴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안성민, 2000 ; 이기철, 1995) 이

러한 설득의 방법은 표현방식에 따라 부정적인 방법(negative frame)과 긍정적인 방

법(positive frame)으로 구분되고, 설득의 방식은 합법적인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

어지는지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는지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설득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관한 정보를 초기부터 사후까지 단계별로 공개

하여 정부가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합법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압력

에 의해서 설득되는 부정적인 방법이 있다(Cobb & Kuklinski, 1997).

(3) 협상(negotiation or bargaining)

협상 또는 거래에 의한 전략은 둘 또는 셋 이상의 당사자들이 합의 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당사자간 대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받는 답례로

그 무엇을 수행하기로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즉 협상은 어떠한 형태로든

복수 주체간의 갈등상황(conflict situation)과 관련되며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러한 갈등을 순화·해소해가는 갈등당사자간의 상호작용과정이라

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갈등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허용해야 하며, 어느 집

단도 최종 합의한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협상에 의한 갈

등해결은 일시적 성격이 강하며, 갈등의 원천이 다시 나타나기 쉽다는 문제점을 가진

다. 이러한 방법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해결을 보려하거나 임시변통적인 해

결에 이르고자 할 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협상은 직접적 대면과 의사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해 정보의 신뢰성과 상대에 대한 이

해도는 제고되는 장점이 있으며, 직접적인 갈등당사자 뿐만아니라 간접적 갈등당사자

도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나태준, 2004: 37).

2) 제3자 개입 방식

갈등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제3자(third parties)란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 갈등을 관

리할 수 있도록 조력할 목적으로 갈등에 참여하는 중립적 개인을 의미한다(Donahue

& Kolt, 1992: 134).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방식은 갈등의 유형이나 양상 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조정5)의 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제

5) 여기서 조정(調整)의 개념은 법적 용어로 사용된 경우로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행위나 상태를 객관적 견지에서 해결하는 행위 또는 분쟁관련 당사자들이 그들의

견해차이를 공동으로 탐구하고 해소하려는 임의적 절차를 말한다(신법률용어사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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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개입에 의한 조정방식을 알선(concil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재

판(adjudication)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알선(conciliation)

알선은 갈등당사자간의 의견차이에 대한 원인과 정도를 확인하고 해결을 위한 대안

을 발견하게 하는 동시에 이러한 각 대안이 가질 수 있는 함의를 일깨워 주고, 당사

자간에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개발하여 그 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을 말한다(김영수, 1994: 52). 즉 알선자가 갈등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의 길을 열어주

기 위해서 당사자들의 견해를 타진하여 전달하고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접근을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 알선은 행정기관이나 관청이 소속공무원 중

에서 임명한 알선공무원이 자주적인 교섭을 행하기 위해서 쌍방의 이견을 근접시켜

나가는 활동을 주로 지칭한다.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은 분쟁처리절차로 알선, 조정, 재

정의 세 가지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데, 알선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형식성이

가장 약한 약식절차이다. 이는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요점을 정리

하는 등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주선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하혜영, 2008: 3-4).

(2) 조정(mediation)

조정은 알선이 실패한 경우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

정으로서 조정자 또는 조정위원회가 갈등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조사하고 자신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여 수락을 권고하는 정치적 활동이다. 즉 조정은 비구

속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있는 제3자가 분쟁당사자

들 상호간에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쟁점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쟁

(disputes) 또는 협상(negotiation)에 개입하여 조력하는 것이다(Moore, 1987: 14). 알선

과 마찬가지로 조정은 그 해결이나 수락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고 당사자가 이에 따

를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조정은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알선보다 적

극적이라는 점에서 알선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김렬, 1995: 1156). 이러한 조정 방

식은 상기한 알선방식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해

결에서 적용된 경우는 없으나,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갈등해결에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13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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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arbitration)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통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안의 수락과 이행을 강

제함으로써 당사자들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준사법적 갈등조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중재는 제3자 입장의 의사결정자가 분쟁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증거 등을 토대로 하여 구속력 있는 권한을 갖고 분쟁해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

정이다.

중재는 조정과 차이점이 있는데, 조정은 제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거부의 자유가

최종단계에서 인정되나, 중재의 경우 중재회부에 대한 여부 결정은 자율이지만 일단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이 내려지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재는 각 분

쟁당사자들에게 주어진 해결과정과 대안결정의 지배력에 있어서도 조정과 차이가 있

다. 즉 조정하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의 해결과정과 대안결정에 대한 지배력이 각각 높

은 반면, 중재하에서는 분쟁당사자들은 해결과정에서의 지배력은 높지만, 대안결정의

지배력은 낮다고 할 수 있다(Folberg, 1986: 58).

(4) 재판(adjudication)

재판은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에 의한 갈등해결방식이다. 즉 재판은 단일의 판사

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분쟁당사자가 사실과 논증을 제공하는 계층적 과

정(hierarchical process)을 거친다. 여기서 판사는 갈등당사자들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견해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거나 동조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단일의 판

결을 통하여 갈등당사자들간에 상충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Zartman, 1983: 69-70).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간 갈등을 비롯한 지역분쟁해결을 위한

재판방식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법원에 의한 사법적 해결방식을 들 수

있다(홍준형, 1996: 10-19).

3) 제도적 갈등관리기구에 의한 방식

현재 정부간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기구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

단체조합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

방분쟁조정위원회 등은「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

부 상호간 갈등을 다루는 주요 기구라고 할 수 있다(<표 2-3>).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현행 정부간 공공갈등관리 기구 중에서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갈등관리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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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이들 기구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은 3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표 2-3> 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와 주요 기능

주요

공공갈등관리기구
주요 기능 비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중앙정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 갈등사안 심의 각 중앙부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조정 국무총리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광역정부간 갈등조정

-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간 갈등조정
행정안전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기초정부간 갈등조정

Ⅲ.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와 행정

협의조정위원회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공

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발

생하는 갈등문제를 다루는 현행 주요기구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을 근

거로 두고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두 기구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사업 등에

대한 갈등사항을 검토·심의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발생시 효율적이고 원

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 기구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

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갈등의 예방·해

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화된 주요 갈등사

항에 대한 심의를 하며, 개별부처 차원에서 결정이 곤란한 특정 갈등의 경우에는 국

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상위 정책조정기구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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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차지

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6)

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

현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성만 외, 2008:

37-38).

첫째,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은 공공사업

등에 대한 갈등사항을 검토ㆍ심의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갈등발생시 효율적

이고 원활히 해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둘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근거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

정」 제11조(대통령령 제19886호, 제정 ‘07.2.12)에 근거한다. 이전에 일부 부처는 「공

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훈

령 등을 마련하여 갈등관리 및 조정에 대처하여 왔다.7)

셋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다. 다만, 법무

부,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통계청, 기상청, 검찰청, 특허청은 기관장이

판단해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2007년 6월 이후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20개

기관이 설치하였다.

넷째, 주요기능은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

항, 갈등관련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갈등관련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책이나 공공사업에 의해 예상되는 갈

등사안에 대한 갈등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갈등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

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사항 등이었다.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화된 주요 갈등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는데, 특정 갈등이 개별부처 차원에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 상위 정책조정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섯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핵심 심의대상은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3조.

7) 국토해양부의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ㆍ운영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69호, 제정 ‘05.8.5 개정’ 07.6.28)에 의해서 부처에서

갈등에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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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이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다. 현재 각 중앙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현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주요 중앙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현황 및 심의내용(2008년 2월 기준)

부처명 설치일자 심의내용

과학기술부 2007.10.10 없음

보건복지부 2005.10.31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관리 추진(‘05.10.31,’06.4.27)

재정경제부 구성 안함

통일부 구성 안함

해양수산부 2007.7.11 없음

환경부 2007.6.18

-갈등관리운영방안 결정, 위원장 선출(‘07.7.26)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공개대비 갈등관리(‘07.10.31)

-에코시티 조성사업의 주민합의도출(‘07.10.31)

국세청 2007.6.30 없음

농촌진흥청 2007.7.1 없음

산림청 2007.9.7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 및 산지구분도 전산화에 따른 갈등

영향분석 심의 (‘07.9.7)

중소기업청 2007.7.3 없음

보훈처 2007.6.30 없음

건설교통부 2005.10

-‘06년 갈등관리추진계획(안) 심의(‘06.4.25)

-‘06년도 갈등관리추진계획(안) 보고 (’06.9.29)

-SOC 갈등과제(25개) 추진상황 및 향후 내실화 계획 심의

(‘06.9.29)

-갈등 진행 또는 사회적 관심과제 (4건)의 갈등

관리 추진상황 보고 후 심의(‘06.11.22)

-건설교통 갈등관리 추진성과 및 ‘07년 갈등관리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총괄 심의 등(‘07.4.11)

-‘07년 갈등관리추진 사항 논의 및 갈등관련 용역 추진 내용

심의(’07.6.5)

문화재청 구성 안함

노동부 2007.7 없음

2)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현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홍성만 외,

2008: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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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조한 활용

각 중앙부처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

정이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7년도부터 중앙부처

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부 중앙부

처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비록 규정의 시행이 아직 많

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중앙부처들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

으며, 설치되어 있어도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환경부의 경우 2007년 7월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운영기간

이 짧아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국토해양부의 경우도 ’07년도부터 ’08

년도까지 2건의 운영실적을 나타냈다. 대체로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짧고 실적도 부족

하여 종합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른 감이 있으나 일부 부처가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는 안건의 내용을 보면, 주로 부처의 갈등관리 계획이나 갈등관

련 용역 계획 및 용역보고서 심의를 상정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이는 중앙부처의 실

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대통령 규정의 기본 취

지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2) 부처별 특성 반영이 미흡한 위원회의 역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중앙부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상황에 맞

도록 적절하게 설치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부처에서 정책수립 및 공공사업 시행 등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

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할 사안이 많지 않은 점과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 조정을 위한 기존의 각종 위원회를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일

부 중앙부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

하여 갈등관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추진해나갈 것임으로 밝히고 있다.

(3) 위원회에 대한 인식 저조

전반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그 설치취지에 대하여 담

당인력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위원들의 인원구성(9명)이 한정되어 있어 정

책 전반에 대한 갈등관리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노동부의 경

우 이미 관련 국 및 실의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 당사자와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인 의미만 있는 것으로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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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서「지방자치법」제168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조

정한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의무가

있지만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 당사자의 서면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시작되며 직

권상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4

인, 당연직 5인, 지명직 2∼4명 등 총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성만 외, 2008:

39-40).

첫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68조)에 두었고, 그 주요기

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을 협의ㆍ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다.

둘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서면신청→실무위 사전심의→위

원회 심의ㆍ조정→통보 등을 거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의무가 있는 것으로 하여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2000년 5월 13일에 구성되었다. 위촉직(민간위원, 4인)은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당연직 (5인)은 재경부ㆍ행

자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지명직(2

∼4인)은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시사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9인 이내, 국무조정실장(위원장), 재경부,

행자부, 기획예산처차관, 법제처차장, 안건 관련 차관 및 시ㆍ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맡도록 하였다.

다섯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은 2000년 5월 13일 구성 이후 10건 접수하

여 조정 4건, 실무 조건 4건, 각하 2건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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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사 례 명 이해당사자 결정내용

군산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 군산시→건교부 조정 (‘01.11.7)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보장 분쟁 환경부→서울시
실무조정수용,

취하 (‘01.11.7)

포항 정치어업망 손실보상금 분쟁 (1) 포항시→해수부
실무조정수용,

취하 (‘03.6.4)

포항 정치어업망 손실보상금 분쟁 (2) 포항시→해수부
실무조정수용,

취하 (‘03.6.4)

지하철 분당선 개포12역 사업비 분담분쟁 철도청→서울시, 토지공사 조정 (‘03.6.4)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관련

분쟁
아산시→건교부 각하 (‘03.8.26)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분쟁 철도청→부천시
실무조정수용,

취하 (‘04.10.19)

녹산국가사업단지 해안변 방제대책 관련 분쟁 부산시↔건교부, 산자부 조정 (‘05.9.14)

신항만 명칭 관련 분쟁 부산시, 경남도↔ 해수부 각하 (‘05.9.14)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분쟁 국방부↔서울시 조정 (‘07.7.26)

자료: 홍성만 외(2008 : 40).

<표 3-2>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실적(2007년 현재)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문제점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홍성만 외,

2008: 47-48).

(1) 행정협의조정사안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처리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

우”에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사후적 성격의 갈등조정기구이며,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16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4조~제110조)에 의한다. 지방자치법 제168조

는 행정협의조정 대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쟁의 경우 어떤 사무가 행정협의조정 대상사

무가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원회가 포괄적 규

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갈등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협의조정 대상사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 일방에게 편향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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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적 조정중심의 소극적 역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사후적 조정중심의 소극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위원회는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당사

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조정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후적 조정기구라는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사후적 갈등조정 기구이지만 적극적인 사전

적 모니터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갈등당사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3) 저조한 활용도

2000년도 이후 2007년말 현재까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활용도 및 운영실적은 낮

은 수준인데, 이 기구의 구성 이후 10건의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운영실적을

보면 조정 4건, 실무조정 수용 4건, 각하 2번으로 조정의 50%가 실무위원회(차관회

의)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대부분이 실무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이전사업에 따른 갈등사례8)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갈등당사

자간 조정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활동하지 못하였

다. 이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실효적 위상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점이기도 하다.

(4) 이행 강제력의 부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5조 4항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결정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하여야 한다고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의무이행사항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체계적인 집행권한·예산·인력 등 절차적인 강제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법적 구속

력이 결여되어 당사자간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김상태, 2007: 188).

Ⅳ.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

앞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두 기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2002년 5월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전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이후 2004년 4월 국방부(기무사)가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 변경·발표를 통해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국방부/기무사와 과천시간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채 외(2006)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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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현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위원회의 구성

갈등관리심의원회 설치는 많은 중앙부처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하고 있더라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차원에 그치고 있는 설정이다. 이는 부처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 협의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마찰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갈등관련 분쟁조정 및 중재기구를 두고 갈등예방 차원

에 해당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인식하여 유사위원회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모든 중앙부처에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

고,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

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2) 위원회에 대한 담당자의 부정적 인식의 해소

일부 중앙부처의 경우 내부적으로 갈등관리기구로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강화하

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

다.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징벌적 심의가 아니라 해당 정책

이나 사업에 의해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협력

적 심의라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 담당공무원의 위원회 역할에 대한 몰입 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원회

의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갈등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갈등관

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

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정책 논의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 필요

중앙부처는 소속 기관이 수립하는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위원회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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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사전 심의를 통해 최소

화하려는 취지를 갖는 것, 즉 정책생산과정을 한 차원 높게 세련되게 하고 문제의 소

지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5) 위원회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제고

중앙부처의 장은 여러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도입

되게 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중앙부처의 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 도입이 소극적으로 부처의 갈등관련 용역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중앙부처의 장은 관심을 가지

고 직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의 장은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정책생산 능력의 제고와 사업진행 성공가능성

을 제고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2.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

현행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갈등의 사전적 모니터링기능 강화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국책사업 시행, 국책사업으로 인해 침해받는 지방정부의 이해

관계의 수용 및 권익보호, 지방정치에 의한 갈등의 변질 및 악용 등을 미연에 파악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하며,

갈등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용할 필

요가 있다.

2) 공공갈등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직권상정권 부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갈등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기초로 하여 공공의 이익을 심대

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국민의 편의를 침해할 수 있

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담당자, 실무위원회, 본 위원회의 위원들과의 전

략적인 논의를 통하여 직권상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협의조정 절차규정의 마련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정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의견청취,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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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 효율적인 갈등해소 매뉴얼이나 절차를 갖고 있지

못하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갈등신청을 받은 후 갈등당사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개

별적인 면담을 통해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협의조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대체적 분쟁해결(ADR)9)기법의 적극적 활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과정을 보면 위원들 개개인의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위원들의 판단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

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협의조정위원들의 개인적인 식견을 근간으로 한 결정

이 아니라 갈등이해당사자 누구나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갈등해소

절차와 기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 분쟁해결 기

법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간 갈등해결과 관련 두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현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로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

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특성을 감안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위원회를 모든

중앙부처에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갈등관

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위원회에 대한 담당자의 부정적 인식의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회의 심의가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의해 예상되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는 생산적·협력적 심의라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9) 대체적 분쟁해결은 일반적으로 재판이외의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법과 제도를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우리 말로 “재판(사법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 또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송상현, 1992, 1994 ; 허 만, 1992 ; 장문철, 1994). 여기서 “대체(대안)적”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제인 재판의 대체물임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이

분쟁을 해결하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다른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alternative”

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판을 대체한다는 엄밀한 의미는 아니며, 보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ander, 1985 ; Mackie, 1991 : 김준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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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담당공무원의 위원회 역할에 대한 몰입 강화가 요구되며, 위원회 운영을 담당

하는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갈등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

를 제고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 논의와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

동이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사전 심의를 통해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갖는 것, 즉 정책생산과정을 한 차원 높게 세련되게 하고 문제

의 소지를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다섯째, 위원회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제고가 중요하며, 각 중앙부처의 장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고, 위원회

가 공무원들의 정책생산 능력의 제고와 사업진행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비

전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의 사전적 모니터링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무총리실에는

전담인력을 배치·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국민의 편의를 침해할 수 있는 갈등사안에 대해 공공갈등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직권

상정권의 부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조정을 위한 효율적인 갈등해소 매뉴얼이나 절차규정의 마련하여 갈등당

사자들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협의조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체적 분쟁해결(ADR)기법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갈등당사자가 상

호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갈등해소 절차와 기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향후 정부간 공공갈등관리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조직운용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서 공공갈등 해소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및 합리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하고, 중앙부처의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갈등해결을 사전적·사후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재설계는

물론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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